
■ 주차장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의2서식] <신설 2024. 9. 20.>

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

통보인

성명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
주소

(전화:                   )

건물명

기계식주차장치 

관리인 또는 

기계식주차장 

관리자

변경 전

성명

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
휴대폰번호

변경 후

성명

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
휴대폰번호

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20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    월      일

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

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

통보인

제출서류

1.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: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

차장치 관리인이 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

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

2.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: 변경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「주차장

법」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

수료증

수수료

없  음

담당 공무원 

확인사항
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

